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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가입 자격요건 및 상품의 특이사항

1. 용어의 정의

-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일반계정 : 특별계정 보험계약을 제외한 계약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특별계정 :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
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약관대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을 포함합니다.

- 기본보험료 :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를 말합니다.

- 의무납입보험료 : 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를
말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 위험보험료 : 주계약에서 보험사고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특약보험료 :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 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의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 월대체공제액 :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계약해당일의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
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고 계약자
가 약관 제42조에 의해 인출한 경우“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 중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약관 제12조에 의해 해당 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
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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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의 특이사항

가. 이 상품은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셜보험은 하나생명에서 변액보험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나. 1형(기본형)과 2형(80세 최저사망보증형), 3형(종신보증형)을 계약시점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시점에 최저사망보증이 없는 기본형(1형)과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사망시 주보험의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하는 80세 최저사망보증형(2형),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는 종신보증형(3형)을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으로 원리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라.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보험료 계약체결후 2년이내에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 해당 월의
월대체공제액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자유로운 입금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 2배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수입현황에 따라
입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중 연 12회까지 해약환급금의 50%이내(약관대출금 제외),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또는 인출당시 2개월분 월대체공제액 중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Max{5,000원, 인출금액의 0.2%} 이내
금액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금액이 없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계약자 책임의 원칙)

사.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 중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 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기본보험료를 고액으로 납입시 보험료 할인혜택 드립니다.
회사는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0.5%, 1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차. 다양한 세제혜택 수혜가 가능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중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10년 이후에 만기도래,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단, 10년미만 시점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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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자격조건

가. 보험종류
1) 1형 - 기본형
2) 2형 - 80세 최저사망보증형
3) 3형 - 종신보증형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 1,000만원 ~ 10억원(5백만원 단위)

다. 보험기간 : 종신

라. 보험료 납입기간 : 종신

마.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바. 가입연령 : 만 15세 ~ 65세

사. 납입보험료의 한도
1) 기본보험료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의무납입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수시
로 10만원 이상, 최초가입시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이내 납입가능

아.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기존계약 합산, 연령 및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에 의해 건겅진단을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보험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 등이 산출되기 때
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Ⅱ.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는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료율를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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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연 령

만15~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보험 가입금액의 0.5% ~ 10%

보험 가입금액의 1.0% ~ 10%

보험 가입금액의 1.5% ~ 10%

보험 가입금액의 2.5% ~ 10%

납 입 한 도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계약의 보험료는 보험료 분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셜보험 1형, 2형, 3형 (주계약)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선택)



- 주계약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주계약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1형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형의 경우 80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합니다.
3형의 경우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예시

가. 보험급부별 제한사유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은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적 제한사유
1)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
국의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4) 보험금 부지급사유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2년이내)

4.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현황

가. 특별계정의 의의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을 하며,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자산에 비례한 공
평한 투자손익의 배분을 위하여 변액보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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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자적립금

지 급 금 액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펀드”라 합니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2)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특별 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3)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으로 전액 적
립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은 사망시점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사망보
험금의 부족분으로 사용합니다.

(4)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최고한도 이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며, 변경된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변경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 펀드의 유형 및 수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투자결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계약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고객 스스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운용 형태(펀드를 선택, 가입하여 자사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① 단기채권형
MMF형 펀드, 단기채권 (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
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합니다.

②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
함)을 포함합니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합니다.

③ 주식혼합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
함)을 포함합니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④ 주식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
함)을 포함합니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⑤ 글로벌혼합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
함)을 포함합니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이내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권시장에 분
산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
합니다.

(2) 펀드의 수는 1형(단기채권형, 채권형, 주식성장형, 글로벌혼합형)과 2형, 3형(채권형, 주식혼합형) 각각 구분
하여 운영합니다.

(3) (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및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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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다.항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

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
료는 1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2) 납입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

으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료는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3) 펀드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1년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

또는 주계약 약관 제27조(펀드의 자동재배분)에 의한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시 이전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①호에 의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 제30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변경요구일 + 5 영업일」기
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③ 회사는 ①호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와 5,000원 중 큰
금액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②호의 현금이전시 공제합니다.

(4) 펀드의 자동재배분
①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

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
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
행됩니다.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특별계정 투입보험료)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
로 이체하며,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 가격으로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
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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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바.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사.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에 관한 사항
(1)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2형, 3형에 한함)
- 2형 : 특별계정 적립금의 年 0.01%를 매일 차감 (매일 0.0000273973%)
- 3형 : 특별계정 적립금의 年 0.06%를 매일 차감 (매일 0.0001643836%)

(2)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펀드별로 특별계정 적립금의 아래 해당 비율만큼 매일 차감

아.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비교

자. 특별계정의 폐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당해각특별계정의자산이급격히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변화로인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이곤란해진경우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③ 기타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
적립금과 함께 주계약 약관 제26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적립금 이전)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
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
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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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현 재

최 대

年 0.20% 年 0.35% 年 0.60%年 0.85%年 0.70%

年 0.40% 年 0.90% 年 1.10% 年 1.30%年 0.60%

단기채권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주식성장형 글로벌혼합형

특별계정 구 분 일반계정

계약자부담

없음

수익성위주

매일

매일

Risk 부담

최저보증이율

자산운용목적

자산평가시기

결산시기

회사부담

있음

안정성위주

매월

매년

※상기보수는특별계정수탁보수매년0.07%를포함한수치입니다.
※현행특별계정운용보수및수탁보수는고정된금액이아니며최대한도내에서회사는변경이가능합니다.
상기펀드들의채권및단기채권부분은SEI에셋등의자산운용사가자체적으로수수료를부과하여운용하는채권형또는
MMF형펀드에주로투자됩니다. 또한글로벌혼합형중해외ETF는해외거래수수료등이차감된후금액으로편입됩니다.

(현재 2005년 3월)



(3) 회사는 (1)항 및 (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
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차.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 차감)의 50% 범

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이내에서 회사가 정한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합니
다.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동안 2회까지 인출가능 합니다.

(2)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되, 추가납
입보험료 적립금에서 먼저 인출하고,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부족금
액을 인출하여 이체 처리합니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 2개월분 월대체 공제액과 500만원 이
내 중 회사가 정한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내용의 변경

가.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

(2)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나.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가.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나.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전 중도인출 또는 감액 발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산에 의해 산출된 직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가.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
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마.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가.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바. 회사는 가.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한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보지 않
습니다.

사. 마.항 내지 바.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보
험료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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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후 계약자 적립금

감액전 계약자 적립금



아. 가.항 (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의한 월대체공제액의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
터 적용합니다.

자. 가.항 (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차. 계약자가 가.항 (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Ⅲ. 보험료 분석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본보험료 10만원]
주계약 보장부분 보험료는 자연식위험보험료임.

(단위 : 원)

단, 주계약의 저축부분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Ⅳ. 보험료 산출기초

1. 예정이율

2. 예정위험율

3. 예정사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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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남자
보장부분

보장부분

저축부분

저축부분
여자

882

99,118

324

99,676

815

99,185

416

99,584

1,615

98,385

699

99,301

40세30세20세

무배당 하나변액연금보험의 보장부분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 복리 4.5% 이며,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금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구 분

예정사망율 0.00106 0.00039 0.00194 0.00084 0.01382 0.00429

60세40세20세

남자 남자 남자여자 여자 여자



〔기준 : 주계약 납입보험료 20만원, 남자40세, 80세 전기납〕

주)「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셜보험」의 예정사업비지수는 생사혼합(장기)에 해당하는 업계전체 상품의 평균 예정사업
비율과 비교한 수치이며, 업계평균 산출기준일은 2004년 4월 30일입니다.

Ⅴ.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Ⅵ.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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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셜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생명보험㈜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
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 분

예정사업비지수 73.52% 125.87% 77.19% 101.69%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예정사업비지수란 각 상품의 예정사업비규모를 생명보험업계의 평균 사업비규모(사업비 항목별·업계평균을
각각 100으로 설정)와 비교한 지수입니다. 이러한 예정사업비지수는 실제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입
금액·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 및 예정이율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

가. 1형 - 기본형

(기준 : 남자 35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본보험료 50만원, 종신납, 월납, 채권형)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0%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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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29

2,457

3,684

4,909

9,799

14,670

24,350

50,084

76,457

102,126

150,785

1,232

2,463

3,692

4,921

9,824

14,709

24,426

50,298

76,921

103,006

153,429

21,229

22,457

23,684

24,909

29,799

34,670

44,350

70,084

96,457

122,126

170,785

21,232

22,463

23,692

24,921

29,824

34,709

44,426

70,298

96,921

123,006

173,429

0

0

246

1,609

7,049

12,470

23,250

50,084

76,457

102,126

150,785

0

0

255

1,621

7,074

12,509

23,326

50,298

76,921

103,006

153,429

0.00%

0.00%

5.47%

26.82%

58.75%

69.28%

77.50%

83.47%

84.95%

85.11%

83.77%

0.00%

0.00%

5.66%

27.01%

58.95%

69.50%

77.75%

83.83%

85.47%

85.84%

85.24%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4.75%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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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38

2,490

3,756

5,035

10,288

15,769

27,452

63,411

109,298

165,891

321,312

1,241

2,496

3,764

5,046

10,313

15,811

27,536

63,671

109,904

167,114

325,407

21,238

22,490

23,756

25,035

30,288

35,769

47,452

83,411

129,298

185,891

341,312

21,241

22,496

23,764

25,046

30,313

35,811

47,536

83,671

129,904

187,114

345,407

0

0

318

1,735

7,538

13,569

26,352

63,411

109,298

165,891

321,312

0

0

327

1,746

7,563

13,611

26,436

63,671

109,904

167,114

325,407

0.00%

0.00%

7.07%

28.91%

62.82%

75.38%

87.84%

105.68%

121.44%

138.24%

178.51%

0.00%

0.00%

7.26%

29.11%

63.03%

75.62%

88.12%

106.12%

122.12%

139.26%

180.78%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9.5%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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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48

2,523

3,826

5,158

10,785

16,922

30,914

80,810

159,599

281,171

758,180

1,251

2,529

3,835

5,170

10,811

16,966

31,007

81,129

160,408

282,950

765,191

21,248

22,523

23,826

25,158

30,785

36,922

50,914

100,810

179,599

301,171

778,180

21,251

22,529

23,835

25,170

30,811

36,966

51,007

101,129

180,408

302,950

785,191

0

0

389

1,858

8,035

14,722

29,814

80,810

159,599

281,171

758,180

0

0

398

1,870

8,061

14,766

29,907

81,129

160,408

282,950

765,191

0.00%

0.00%

8.64%

30.97%

66.96%

81.79%

99.38%

134.68%

177.33%

234.31%

421.21%

0.00%

0.00%

8.84%

31.17%

67.18%

82.04%

99.69%

135.21%

178.23%

235.79%

425.11%

(단위 : 천원)



나. 2형 - 80세 최저사망보증형

(기준 : 남자 35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본보험료 50만원, 종신납, 월납, 채권형)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0%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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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29

2,457

3,683

4,909

9,798

14,668

24,344

50,060

76,401

102,027

150,565

1,232

2,462

3,692

4,920

9,823

14,707

24,419

50,273

76,865

102,906

153,207

21,229

22,457

23,683

24,909

29,798

34,668

44,344

70,060

96,401

122,027

180,000

21,232

22,462

23,692

24,920

29,823

34,707

44,419

70,273

96,865

122,906

180,000

0

0

246

1,609

7,048

12,468

23,244

50,060

76,401

102,027

150,565

0

0

254

1,620

7,073

12,507

23,319

50,273

76,865

102,906

153,207

0.00%

0.00%

5.47%

26.82%

58.74%

69.27%

77.48%

83.43%

84.89%

85.02%

83.65%

0.00%

0.00%

5.66%

27.01%

58.94%

69.48%

77.73%

83.79%

85.41%

85.76%

85.11%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4.75%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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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38

2,490

3,756

5,034

10,287

15,767

27,445

63,377

109,209

165,705

320,736

1,241

2,496

3,764

5,046

10,312

15,808

27,529

63,637

109,815

166,927

324,827

21,238

22,490

23,756

25,034

30,287

35,767

47,445

83,377

129,209

185,705

340,736

21,241

22,496

23,764

25,046

30,312

35,808

47,529

83,637

129,815

186,927

344,827

0

0

318

1,734

7,537

13,567

26,345

63,377

109,209

165,705

320,736

0

0

327

1,746

7,562

13,608

26,429

63,637

109,815

166,927

324,827

0.00%

0.00%

7.07%

28.91%

62.81%

75.37%

87.82%

105.63%

121.34%

138.09%

178.19%

0.00%

0.00%

7.26%

29.10%

63.02%

75.60%

88.10%

106.06%

122.02%

139.11%

180.46%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율이 年 9.5%일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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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48

2,523

3,826

5,158

10,784

16,919

30,906

80,765

159,456

280,818

756,614

1,251

2,529

3,835

5,170

10,810

16,964

30,999

81,083

160,265

282,595

763,615

21,248

22,523

23,826

25,158

30,784

36,919

50,906

100,765

179,456

300,818

776,614

21,251

22,529

23,835

25,170

30,810

36,964

50,999

101,083

180,265

302,595

783,615

0

0

389

1,858

8,034

14,719

29,806

80,765

159,456

280,818

756,614

0

0

397

1,870

8,060

14,764

29,899

81,083

160,265

282,595

763,615

0.00%

0.00%

8.63%

30.97%

66.95%

81.77%

99.35%

134.61%

177.17%

234.02%

420.34%

0.00%

0.00%

8.83%

31.17%

67.17%

82.02%

99.66%

135.14%

178.07%

235.50%

424.23%

(단위 : 천원)



다. 3형 - 종신보증형

(기준 : 남자 35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본보험료 50만원, 종신납, 월납, 채권형)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0%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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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29

2,456

3,683

4,908

9,793

14,656

24,313

49,937

76,124

101,534

149,469

1,232

2,462

3,691

4,919

9,818

14,696

24,388

50,151

76,587

102,410

152,100

21,229

22,456

23,683

24,908

29,793

34,656

44,313

69,937

96,124

121,534

180,000

21,232

22,462

23,691

24,919

29,818

34,696

44,388

70,151

96,587

122,410

180,000

0

0

245

1,608

7,043

12,456

23,213

49,937

76,124

101,534

149,469

0

0

254

1,619

7,068

12,496

23,288

50,151

76,587

102,410

152,100

0.00%

0.00%

5.45%

26.80%

58.69%

69.20%

77.38%

83.23%

84.58%

84.61%

83.04%

0.00%

0.00%

5.64%

26.98%

58.90%

69.42%

77.63%

83.58%

85.10%

85.34%

84.50%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4.75%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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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38

2,490

3,755

5,033

10,281

15,754

27,409

63,210

108,766

164,780

317,875

1,241

2,496

3,763

5,045

10,307

15,796

27,493

63,469

109,370

165,997

321,944

21,238

22,490

23,755

25,033

30,281

35,754

47,409

83,210

128,766

184,780

337,875

21,241

22,496

23,763

25,045

30,307

35,796

47,493

83,469

129,370

185,997

341,944

0

0

317

1,733

7,531

13,554

26,309

63,210

108,766

164,780

317,875

0

0

326

1,745

7,557

13,596

26,393

63,469

109,370

165,997

321,944

0.00%

0.00%

7.05%

28.88%

62.76%

75.30%

87.70%

105.35%

120.85%

137.32%

176.60%

0.00%

0.00%

7.24%

29.08%

62.97%

75.53%

87.98%

105.78%

121.52%

138.33%

178.86%

(단위 : 천원)



▶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이 年9.5%일 때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
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환급률은투자수익률이경과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을때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대비 해약환
급금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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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구분

남 자

여 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500

3,000

4,500

6,000

12,000

18,000

30,000

60,000

90,000

120,000

180,000

1,248

2,522

3,825

5,157

10,778

16,905

30,863

80,537

158,746

279,060

748,835

1,250

2,528

3,834

5,169

10,805

16,950

30,957

80,854

159,551

280,828

755,789

21,248

22,522

23,825

25,157

30,778

36,905

50,863

100,537

178,746

299,060

768,835

21,250

22,528

23,834

25,169

30,805

36,950

50,957

100,854

179,551

300,828

775,789

0

0

388

1,857

8,028

14,705

29,763

80,537

158,746

279,060

748,835

0

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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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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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하나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① 보보험험계계약약은은 보보험험계계약약자자의의 청청약약((請請約約))과과 보보험험회회사사의의 승승낙낙((承承諾諾))으으로로 이이루루어어집집니니다다.. ((이이하하““보보험험계계약약""은은
““계계약약"",,““보보험험계계약약자자""는는““계계약약자자"",, ““보보험험회회사사""는는““회회사사""라라 합합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피피보보험험자자가가 계계약약에에 적적합합하하지지 아아니니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승승낙낙을을 거거절절하하거거나나 별별도도의의 조조건건((보보험험가가입입금금액액 제제
한한,, 일일부부 담담보보 제제외외,, 보보험험금금 삭삭감감,, 보보험험료료 할할증증 등등))을을 부부과과하하여여 인인수수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의의 청청약약을을 받받고고,,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은은 경경우우에에 건건강강진진단단을을 받받지지 아아니니하하는는 계계약약((이이하하““무무진진단단
계계약약""이이라라 합합니니다다))은은 청청약약일일,, 건건강강진진단단을을 받받는는 계계약약((이이하하““진진단단계계약약””이이라라 합합니니다다))은은 진진단단일일((재재진진단단의의
경경우우에에는는 최최종종 진진단단일일))부부터터 3300일일 이이내내에에 승승낙낙 또또는는 거거절절하하여여야야 하하며며,, 승승낙낙한한 때때에에는는 보보험험증증권권을을 교교부부합합니니
다다.. 그그러러나나 3300일일 이이내내에에 승승낙낙 또또는는 거거절절의의 통통지지가가 없없으으면면 승승낙낙된된 것것으으로로 봅봅니니다다..

④④ 회회사사가가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고고 승승낙낙을을 거거절절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거거절절통통지지와와 함함께께 받받은은 금금액액을을 돌돌려려 드드리리며며,, 보보험험
료료를를 받받은은 기기간간에에 대대하하여여 이이 계계약약의의 예예정정이이율율＋＋11%%를를 연연단단위위 복복리리로로 계계산산한한 금금액액을을 더더하하여여 지지급급합합니니
다다.. 단단,,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자자가가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신신용용카카드드로로 납납입입한한 계계약약의의 승승낙낙을을 거거절절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신신용용카카
드드의의 매매출출을을 취취소소하하며며 이이자자를를 더더하하여여 지지급급하하지지 아아니니합합니니다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청청약약을을 한한 날날 또또는는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한한 날날부부터터 1155일일 이이내내에에 그그 청청약약을을 철철회회((撤撤回回))할할 수수 있있습습
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한한 계계약약자자의의 청청약약철철회회 신신청청을을 접접수수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지지체체없없이이 이이미미 납납입입한한 보보험험료료를를 돌돌려려
드드리리며며,, 보보험험료료 반반환환이이 지지체체된된 기기간간에에 대대하하여여는는 이이 계계약약의의 약약관관대대출출이이율율을을 연연단단위위 복복리리로로 계계산산한한 금금액액
을을 더더하하여여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단단,, 계계약약자자가가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신신용용카카드드로로 납납입입한한 계계약약의의 청청약약을을 철철회회하하는는 경경우우
에에는는 회회사사는는 신신용용카카드드의의 매매출출을을 취취소소하하며며 이이자자를를 더더하하여여 지지급급하하지지 아아니니합합니니다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
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
험을 말합니다.

2.“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계정 보험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3.“특별계정”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4.“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5.“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
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고,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제43조(약관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대
출금액의 부리 적립액(이하“약관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단, 계약자적립금에서 약관대출적립금
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하“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6.“보험월 계약해당일”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이하“월계약해당
일”이라 합니다.) 단,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7.“기본보험료”라 함은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 보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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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 후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제7호의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9.“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를 말합니다.

10.“의무납입보험료”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보험료와 특약보
험료를 말합니다.

11.“위험보험료”라 함은 주계약에서 보험사고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12.“특약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 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의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13.“월대체공제액”이라 함은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계약해당일의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
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의 영업보험료에서 수금
비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14.“증액 및 감액보험료”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으로 회사가 기본보험료의 감액 및 증액을 승낙한 경우 기본보험료와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차액을 증액 및 감액보험료로 합니다.

15.“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고 계약자가 제42조(적립액
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중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비율
만큼 감소합니다.

또한,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의해 해당 월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16.“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담보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제15호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7.“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8.“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하며,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계약자는 최초가입시 사망하거나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장받고자 하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야 하고,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

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
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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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2.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증액 및 감액
2. 보험가입금액 증액 및 감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비율만큼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이전 중도인출 또는 감액 발생시 기납입 보험료계산에 의해 산출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자 할 때
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한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보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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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 내지 제6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의 기본보
험료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1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추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증액 또는 감액에 의한 월대체공제액의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 해당일부
터 적용합니다.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감액 또는 증액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변경된 사항은 승낙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⑩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 하기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4 참조)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연령】
①① 이이 약약관관에에서서의의 피피보보험험자자의의 연연령령은은 보보험험연연령령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단단,, 제제66조조((계계약약의의 무무효효)) 제제22호호의의 경경

우우에에는는 실실제제 만만연연령령을을 적적용용합합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의의 보보험험연연령령은은 계계약약일일 현현재재 피피보보험험자자의의 실실제제 만만연연령령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66개개월월 미미만만의의 단단수수는는 버버리리고고 66
개개월월 이이상상의의 단단수수는는 11년년으으로로 하하여여 계계산산하하며며,, 이이후후 매매년년 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에에 연연령령이이 증증가가하하는는 것것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①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의의 청청약약을을 승승낙낙하하고고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은은 때때((자자동동이이체체납납입입의의 경경우우에에는는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가가 자자

동동이이체체로로 납납입입된된 때때,, 신신용용카카드드납납입입의의 경경우우에에는는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의의 매매출출이이 승승인인된된 때때))부부터터 이이 약약관관이이 정정한한
바바에에 따따라라 책책임임을을 집집니니다다.. 그그러러나나 회회사사가가 청청약약시시에에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고고 청청약약을을 승승낙낙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제제11
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은은 때때부부터터 이이 약약관관이이 정정한한 바바에에 따따라라 책책임임을을 집집니니다다..((이이하하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은은 날날을을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이이라라 하하며며,,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을을““보보험험계계약약일일””로로 봅봅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가가 청청약약시시에에 제제11회회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고고 청청약약을을 승승낙낙하하기기전전에에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하하였였을을 때때에에도도 책책
임임개개시시일일부부터터 이이 약약관관이이 정정하하는는 바바에에 따따라라 책책임임을을 집집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제제22항항에에도도 불불구구하하고고 다다음음 중중 한한가가지지의의 경경우우에에 해해당당되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책책임임을을 지지지지 아아니니합합니니다다..

1.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
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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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제제22회회 이이후후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를를 이이 계계약약의의 수수금금방방법법에에 따따라라 자자

유유롭롭게게 납납입입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에에도도 불불구구하하고고 계계약약자자는는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를를 계계약약체체결결시시 납납입입하하기기
로로 약약속속한한 날날((이이하하““납납입입기기일일""이이라라 합합니니다다))까까지지 계계약약체체결결 후후 22년년동동안안((이이하하““의의무무납납입입기기간간""이이라라 합합니니다다))
최최소소한한 2244개개월월분분 이이상상 납납입입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이이하하 2244개개월월분분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
료료 포포함함))를를 합합하하여여““의의무무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라라 합합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는는 의의무무납납입입기기간간 중중 실실제제로로 회회사사에에 납납입입한한 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에에 대대하하여여 의의무무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납납입입완완료료시시까까지지는는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로로 먼먼저저 계계산산하하여여 반반영영하하고고,, 초초과과된된 보보험험료료에에 대대하하여여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로로 계계산산하하여여 반반영영합합니니다다..

④④ 계계약약자자는는 의의무무납납입입기기간간이이 경경과과한한 후후부부터터는는 해해당당 월월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가가 납납입입된된 경경우우에에 한한하하여여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를를 납납입입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⑤⑤ 제제22항항 내내지지 제제33항항의의 의의무무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납납입입에에 있있어어 계계약약자자는는 매매월월 또또는는 수수시시로로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의의 배배수수로로 납납입입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⑥⑥ 계계약약자자는는 의의무무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납납입입이이 완완료료되되고고 특특별별계계정정내내 계계약약자자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해해당당월월의의 월월대대체체공공제제액액을을 충충당당
할할 수수 있있으으면면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하하지지 아아니니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⑦⑦ 계계약약자자가가 납납입입할할 수수 있있는는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총총액액은은 최최초초가가입입시시 계계속속 납납입입키키로로 한한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 납납입입총총액액의의 22
배배 이이내내로로 합합니니다다.. 그그러러나나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 한한도도를를 초초과과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더더 이이상상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할할 수수 없없
습습니니다다..

⑧⑧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자자가가 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영영수수증증을을 발발행행하하여여 드드리리며며 금금융융회회사사((우우체체국국 포포함함))를를 통통하하여여 보보험험
료료를를 납납입입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금금융융회회사사 발발행행 증증빙빙서서류류를를 영영수수증증으으로로 대대신신합합니니다다..

제13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① 계계약약자자가가 납납입입한한 보보험험료료는는 이이체체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날날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다다음음과과 같같이이 이이 계계약약의의““보보험험료료 및및 책책임임

준준비비금금 산산출출방방법법서서””에에서서 정정한한 방방법법에에 따따라라 계계산산된된 특특별별계계정정투투입입보보험험료료((이이하하““특특별별계계정정 투투입입보보험험료료””라라
합합니니다다))를를 일일반반계계정정에에서서 특특별별계계정정으으로로 이이체체합합니니다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청약철회기
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
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선
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한 날을 이체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① 특특별별계계정정내내 계계약약자자 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월월대대체체공공제제액액을을 충충당당할할 수수 없없게게 된된 경경우우에에는는 월월대대체체공공제제액액을을 충충당당할할 수수 없없게게

된된 월월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의의 다다음음 날날부부터터 그그 월월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이이 속속하하는는 달달의의 다다음음 달달 말말일일까까지지를를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②② 의의무무납납입입기기간간 이이내내에에는는 계계약약자자가가 제제22회회 이이후후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를를
납납입입기기일일까까지지 납납입입하하지지 아아니니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납납입입기기일일 다다음음 날날부부터터 납납입입기기일일이이 속속하하는는 달달의의 다다음음 달달 말말
일일까까지지를를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다다만만,, 해해당당월월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
험험료료 포포함함))가가 제제1122조조((제제22회회이이후후 보보험험료료의의 납납입입)) 제제66항항에에 의의해해 미미리리 납납입입되되어어 있있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해해당당월월
분분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가가 납납입입된된 것것으으로로 봅봅니니다다..

③③ 제제11항항 및및 제제22항항의의 경경우우 회회사사는는 제제55항항에에서서 정정한한 바바에에 따따라라 최최고고하하고고,,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 안안에에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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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 또또는는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가가 납납입입되되지지 않않은은 경경우우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이이
끝끝나나는는 날날의의 다다음음 날날 계계약약을을 해해지지합합니니다다..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 안안에에 발발생생한한 사사고고에에 대대하하여여 회회사사는는 약약정정한한 보보험험
금금을을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④④ 제제11항항 및및 제제22항항에에도도 불불구구하하고고 회회사사의의 방방문문수수금금 불불이이행행 또또는는 은은행행납납입입통통지지서서의의 미미교교부부,, 자자동동이이체체 미미신신
청청 등등 회회사사의의 책책임임있있는는 사사유유로로 인인하하여여 계계약약자자가가 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하하지지 못못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납납입입기기일일 또또는는 특특별별
계계정정내내 계계약약자자 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월월대대체체공공제제액액을을 충충당당할할 수수 없없게게 된된 날날부부터터 33개개월월이이 되되는는 날날까까지지를를 납납입입최최
고고기기간간으으로로 하하여여 제제11항항 및및 제제22항항을을 적적용용합합니니다다..
다다만만,, 회회사사가가 다다시시 보보험험료료를를 수수금금 또또는는 자자동동이이체체하하기기로로 하하거거나나 은은행행납납입입통통지지서서를를 교교부부하하기기로로 한한 경경우우
에에는는 그그 수수금금((자자동동이이체체)) 또또는는 재재교교부부일일부부터터 1155일일이이 되되는는 날날을을 새새로로운운 납납입입기기일일로로 하하여여 제제11항항 및및 제제22
항항의의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을을 적적용용합합니니다다..

⑤⑤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자자((타타인인을을 위위한한 보보험험의의 경경우우 특특정정한한 수수익익자자 포포함함))에에게게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 안안에에 연연체체된된 기기본본보보
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 또또는는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를를 납납입입하하여여야야 한한다다는는 내내용용과과 납납입입최최
고고기기간간이이 끝끝나나는는 날날까까지지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약약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 포포함함)) 또또는는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가가 납납
입입되되지지 않않은은 경경우우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이이 끝끝나나는는 날날의의 다다음음 날날부부터터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됨됨을을 납납입입최최고고기기간간이이 끝끝나나기기 1155
일일 이이전전까까지지 서서면면 또또는는 전전화화((음음성성녹녹음음))로로 알알려려 드드립립니니다다..

⑥⑥ 제제11항항 내내지지 제제33항항에에 따따라라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경경우우 회회사사가가 지지급급해해야야 할할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이이 있있을을 때때에에는는 제제2200조조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 제제11항항에에 따따라라 이이를를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① 계계약약자자의의 보보험험료료 납납입입연연체체 등등의의 사사유유로로 해해지지된된 계계약약에에 대대한한 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계계약약자자적적립립금금은은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날날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일일반반계계정정으으로로 이이체체하하여여 관관리리합합니니다다..

②② 제제1144조조((보보험험료료의의 납납입입연연체체시시 납납입입최최고고와와 계계약약의의 해해지지))에에 따따라라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되되었었으으나나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을을 받받
지지 아아니니한한 경경우우 계계약약자자는는 해해지지된된 날날부부터터 22년년 이이내내에에 회회사사가가 정정한한 절절차차에에 따따라라 계계약약의의 부부활활((復復活活))을을
청청약약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회회사사가가 이이를를 승승낙낙한한 때때에에는는 부부활활을을 청청약약한한 날날까까지지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특특별별계계정정내내 계계약약자자
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월월대대체체공공제제액액을을 충충당당할할 수수 없없게게 될될 날날로로부부터터 부부활활을을 청청약약한한 날날까까지지의의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 단단 특특약약
이이 부부가가된된 경경우우 특특약약보보험험료료를를 포포함함합합니니다다))에에 예예정정이이율율 ++ 11%% 범범위위내내에에서서 회회사사가가 정정한한 이이율율로로 계계산산한한
금금액액을을 더더하하여여 납납입입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제제22항항의의 규규정정에에 의의하하여여 승승낙낙한한 계계약약의의 경경우우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날날부부터터 부부활활청청약약일일까까지지의의 계계약약자자적적
립립금금((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날날로로부부터터 예예정정이이율율로로 계계산산한한 이이자자포포함함))과과 연연체체된된 보보험험료료 중중 특특별별계계정정 투투입입보보험험료료
해해당당액액((연연체체된된 특특별별계계정정 투투입입보보험험료료를를 예예정정이이율율로로 계계산산한한 이이자자포포함함))등등을을 이이체체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날날을을 기기
준준으으로로 일일반반계계정정에에서서 특특별별계계정정으으로로 이이체체합합니니다다..

④④ 제제33항항에에서서 이이체체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날날이이라라 함함은은 다다음음과과 같같습습니니다다..

1. 부활승낙 후 연체된 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2. 연체된 보험료 완납후 부활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승낙일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3조(계약취소
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① 회회사사는는 보보험험기기간간 중중 피피보보험험자자가가 사사망망하하거거나나 장장해해등등급급분분류류표표((별별표표 44 참참조조))중중 제제11급급의의 장장해해상상태태가가 되되었었을을

경경우우에에는는 수수익익자자에에게게 약약정정한한 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별별표표 11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기기준준표표””참참조조))을을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②② 11형형((기기본본형형))의의 경경우우 최최저저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을을 적적용용하하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22형형((8800세세 최최저저사사망망보보증증형형))의의 경경우우 8800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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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 전전일일 이이전전 사사망망시시 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으으로로 이이미미 납납입입한한 보보험험료료를를 보보증증하하고고,, 33형형((종종신신보보증증형형))의의 경경
우우,, 종종신신동동안안 사사망망시시 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으으로로 이이미미 납납입입한한 보보험험료료를를 보보증증합합니니다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
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
급을 결정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① 회회사사는는 다다음음 중중 어어느느 한한가가지지의의 경경우우에에 의의하하여여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때때에에는는 보보험험금금을을 드드리리지지 아아니니

함함과과 동동시시에에 이이 계계약약을을 해해지지((解解止止))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① 이이 약약관관에에 의의해해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경경우우에에 지지급급하하는는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은은““보보험험료료 및및 책책임임준준비비금금 산산출출방방법법서서””에에 따따

라라 계계산산합합니니다다..

②②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은은 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운운용용실실적적에에 따따라라 변변동동되되므므로로 최최저저보보증증이이 이이루루어어지지지지 않않으으며며 원원금금손손실실이이 발발생생
할할 수수도도 있있습습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경경과과기기간간별별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에에 관관한한 표표를를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제제공공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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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3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위

험보험료, 사업비(수금비 제외),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특특별별계계정정 계계약약자자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매매일일 최최저저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 보보증증비비용용((22형형,, 33형형에에 한한함함)),, 특특별별계계정정 운운용용
보보수수 및및 특특별별계계정정 수수탁탁보보수수를를 차차감감합합니니다다..

제24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① 변변액액보보험험의의 펀펀드드는는 특특별별계계정정별별로로 일일반반보보험험의의 자자산산과과 분분리리하하여여 독독립립적적으으로로 운운용용되되며며,, 자자산산운운용용실실적적이이

계계약약자자적적립립금금에에 즉즉시시 반반영영될될 수수 있있도도록록 매매일일 평평가가합합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의의 특특별별계계정정에에서서 관관리리되되는는 자자산산의의 운운용용실실적적에에 의의한한 이이익익 및및 손손실실은은 다다른른 계계정정의의 자자산산운운용용에에 따따른른
이이익익 및및 손손실실에에 관관계계없없이이 이이 계계약약으으로로 귀귀속속됩됩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는는 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자자산산운운용용방방법법에에 대대해해서서는는 일일체체의의 관관여여를를 할할 수수 없없습습니니다다..

제25조【펀드의 유형 및 운용】
①① 펀펀드드의의 유유형형은은 다다음음 각각호호로로 합합니니다다..

1. 단기채권형 : MMF 형 펀드, 단기채권 (편입일 현재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채권 위주)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및 기타 제예금 등의 단기 유동성 금융자
산에 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추구한다.

2. 채권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
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한다.

3. 주식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
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로 투
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50% 이내를 투자하여 수
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4. 주식성장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
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
자하고, 주식 (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형 펀드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의 90% 이내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5. 글로벌혼합형 :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펀드,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
로 투자하고, 글로벌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여 전 세계 주식 및 채
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② 펀드 운용은 1형의 경우 단기채권형, 채권형, 주식성장형, 글로벌혼합형으로 운영하고, 2형 및 3형의 경우 단기
채권형, 채권형, 주식혼합형으로 운용합니다.

③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및 간접투자자산운용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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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적립금 이전】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보보험험계계약약체체결결시시 판판매매중중인인 펀펀드드 각각각각에에 대대하하여여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의의 투투입입비비율율을을 선선택택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보보

험험년년도도 중중 1122회회 이이내내의의 범범위위에에서서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 투투입입비비율율의의 변변경경을을 회회사사에에 서서면면으으로로 요요구구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
다다..

②②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는는 계계약약자자의의 지지정정이이 있있을을 경경우우 그그 지지정정한한 비비율율을을 따따라라 해해당당 펀펀드드로로 투투입입되되고고,, 지지정정이이
없없을을 경경우우 기기본본보보험험료료의의 투투입입비비율율을을 따따라라 해해당당 펀펀드드에에 투투입입됩됩니니다다.. 
단단,, 각각 펀펀드드별별 해해당당 추추가가납납입입보보험험료료는는 1100만만원원 이이상상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는는 계계약약일일 이이후후 11년년 경경과과후후부부터터 보보험험연연도도 중중 1122회회 이이내내의의 범범위위에에서서 펀펀드드 적적립립금금의의 일일부부 및및 전전
부부 이이전전 또또는는 제제2277조조((펀펀드드의의 자자동동재재배배분분))에에 의의한한 펀펀드드의의 편편입입비비율율 변변경경을을 회회사사에에 서서면면으으로로 요요구구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단단,, 펀펀드드 적적립립금금 이이전전시시에에는는 1100만만원원이이상상 이이전전하하여여 합합니니다다..

④④ 회회사사는는 제제33항항에에 의의한한 펀펀드드 적적립립금금의의 이이전전을을 요요청청받받은은 경경우우에에는는 제제3300조조((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폐폐지지)) 제제11항항 제제11
호호 내내지지 제제33호호의의 특특별별한한 사사정정이이 없없는는 한한 이이에에 응응하하여여야야 하하며며 이이 경경우우『『변변경경요요구구일일 ++ 55 영영업업일일』』기기준준으으
로로 현현금금을을 이이전전하하는는 방방식식에에 따따릅릅니니다다..

⑤⑤ 회회사사는는 제제33항항에에서서 정정한한 요요구구를를 접접수수한한 때때에에는는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이이전전하하는는 계계약약자자적적립립금금의의 00..11%%와와 55,,000000
원원 중중 큰큰 금금액액이이내내에에서서 회회사사가가 정정한한 금금액액을을 수수수수료료로로 청청구구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이이는는 제제44항항의의 현현금금 이이전전시시 공공
제제합합니니다다..

제27조【펀드의 자동재배분】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계계약약시시 펀펀드드자자동동배배분분을을 선선택택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이이 경경우우 계계약약일일부부터터 매매 66개개월월 단단위위로로 계계약약체체결결시시

선선택택한한 펀펀드드의의 편편입입비비율율로로 자자동동 재재배배분분됩됩니니다다..

②② 보보험험기기간간 중중 펀펀드드변변경경에에 의의해해 펀펀드드의의 편편입입비비율율이이 변변경경된된 경경우우에에는는 변변경경된된 펀펀드드의의 편편입입비비율율에에 따따라라 자자
동동재재배배분분되되며며,, 이이 경경우우에에도도 매매 66개개월월 단단위위로로 자자동동재재배배분분됩됩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는는 보보험험기기간간 중중 펀펀드드자자동동재재배배분분을을 선선택택 또또는는 취취소소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④④ 펀펀드드자자동동재재배배분분은은 계계약약일일로로부부터터 매매 66개개월월 단단위위로로 실실행행되되며며,, 실실행행일일이이 영영업업일일이이 아아닌닌 경경우우 다다음음 영영업업일일
에에 실실행행됩됩니니다다..

제28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① 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자자산산은은 원원칙칙적적으으로로 시시가가법법에에 의의해해서서 평평가가하하며며 시시가가법법은은 각각 특특별별계계정정별별로로 적적용용됩됩니니다다..
②② 특특별별계계정정의의 유유가가증증권권 평평가가방방법법 및및 운운용용은은 보보험험업업법법 및및 간간접접투투자자자자산산운운용용업업법법 등등에에서서 정정한한 방방법법에에 따따릅릅

니니다다.. 

제29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
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2형, 3형에 한함),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36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좌당 기준가격 =



제30조【특별계정의 폐지】
①① 회회사사는는 다다음음 각각호호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경경우우에에 한한하하여여 특특별별계계정정을을 폐폐지지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
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적립금 이전)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
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
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①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피피보보험험자자가가 제제3311조조((계계약약전전 알알릴릴의의무무))에에도도 불불구구하하고고 고고의의 또또는는 중중대대한한 과과실실로로 중중

요요한한 사사항항에에 대대하하여여 사사실실과과 다다르르게게 알알린린 경경우우에에는는 회회사사가가 별별도도로로 정정하하는는 방방법법에에 따따라라 계계약약을을 해해지지하하거거
나나 보보장장을을 제제한한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그그러러나나 다다음음 중중 한한가가지지의의 경경우우에에 해해당당되되는는 때때에에는는 그그러러하하지지 아아니니합합니니
다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
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
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
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3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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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3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
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4조【주소변경 통지】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주주소소 또또는는 연연락락처처가가 변변경경된된 경경우우에에는는 지지체체없없이이 그그 변변경경내내용용을을 회회사사에에 알알려려야야 합합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에에서서 정정한한 대대로로 계계약약자자가가 알알리리지지 아아니니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계계약약자자가가 회회사사에에 알알린린 최최종종의의 주주소소 또또는는 연연락락처처
로로 알알린린 사사항항은은 일일반반적적으으로로 도도달달에에 필필요요한한 시시일일이이 지지난난 때때에에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도도달달된된 것것으으로로 봅봅니니다다.. 

제3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
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6조【대표자의 지정】
①①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가가 22인인 이이상상인인 경경우우에에는는 각각 대대표표자자 11인인을을 지지정정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이이 경경우우 그그 대대표표자자는는

각각각각 다다른른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를를 대대리리하하는는 것것으으로로 합합니니다다..

②② 지지정정된된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의의 있있는는 곳곳이이 확확실실하하지지 아아니니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이이 계계약약에에 관관하하여여 회회사사가가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 11인인에에 대대하하여여 한한 행행위위는는 각각각각 다다른른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에에 대대하하여여도도 효효력력이이 미미칩칩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가가 22인인 이이상상인인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책책임임을을 연연대대((連連帶帶))로로 합합니니다다..
제3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① 수수익익자자 또또는는 계계약약자자는는 다다음음의의 서서류류를를 제제출출하하고고 보보험험금금,,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을을 청청구구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① 회회사사는는 제제3388조조((보보험험금금 등등 청청구구시시 구구비비서서류류))에에서서 정정한한 서서류류를를 접접수수한한 때때에에는는 접접수수증증을을 교교부부하하고고,, 그그

서서류류를를 접접수수한한 날날부부터터 33일일 이이내내에에 보보험험금금 또또는는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을을 지지급급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다다만만,, 보보험험금금의의 경경
우우,, 지지급급사사유유의의 조조사사나나 확확인인이이 필필요요한한 때때에에는는 접접수수후후 1100일일 이이내내에에 보보험험금금을을 지지급급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하하여여 보보험험금금 등등을을 지지급급함함에에 있있어어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일일까까지지의의 기기간간에에 대대한한 이이자자의의 계계산산은은 ((별별표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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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시시의의 부부리리이이율율 계계산산””과과 같같습습니니다다..

③③ 계계약약자자,, 피피보보험험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는는 제제3322조조((계계약약전전 알알릴릴의의무무 위위반반의의 효효과과)) 및및 제제11항항의의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조조
사사와와 관관련련하하여여 의의료료기기관관 또또는는 국국민민건건강강보보험험공공단단,, 경경찰찰서서 등등 관관공공서서에에 대대한한 회회사사의의 서서면면에에 의의한한 조조사사요요
청청에에 동동의의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④④ 회회사사가가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의의 조조사사 및및 확확인인을을 위위하하여여 제제11항항의의 지지급급기기일일이이내내에에 보보험험금금을을 지지급급하하지지 못못할할
것것으으로로 예예상상되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구구체체적적인인 사사유유,, 지지급급예예정정일일 및및 보보험험금금 가가지지급급 제제도도에에 대대하하여여 피피보보험험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에에게게 서서면면으으로로 통통지지하하여여 드드리리며며,, 지지급급할할 보보험험금금의의 결결정정과과 관관련련하하여여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이이 지지연연되되
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수수익익자자의의 청청구구에에 따따라라 회회사사가가 추추정정하하는는 보보험험금금을을 우우선선적적으으로로 가가지지급급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제4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변경】
①① 계계약약자자((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 발발생생 후후에에는는 수수익익자자))는는 회회사사의의 사사업업방방법법서서에에서서 정정한한 바바에에 따따라라 제제1166조조((보보험험금금

의의 종종류류 및및 지지급급사사유유))에에 의의한한 사사망망보보험험금금의의 전전부부 또또는는 일일부부에에 대대하하여여 분분할할지지급급 또또는는 일일시시지지급급 방방법법으으
로로 변변경경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하하여여 일일시시금금을을 분분할할하하여여 지지급급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미미지지급급금금액액에에 대대하하여여 이이 계계약약의의 예예
정정이이율율을을 연연단단위위 복복리리로로 계계산산한한 금금액액을을 더더하하여여 지지급급하하며며,, 분분할할지지급급금금액액을을 일일시시금금으으로로 지지급급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
는는 이이 계계약약의의 예예정정이이율율로로 할할인인한한 금금액액을을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제41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2조【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이후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약관대출금 차감)의 50%범위내

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5,000원 중 큰 금액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합니다.
단,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동안 2회까지 인출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중도인출금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하되,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먼저 인출하고,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보험료 적립금에서
부족금액을 인출하여 이체 처리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금액은 인출후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 2개월분 월대체 공제액과 500만원 이내 중
회사가 정한 큰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약관대출】
①① 계계약약자자는는 이이 계계약약의의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 범범위위내내에에서서 회회사사가가 정정한한 방방법법에에 따따라라 대대출출((이이하하““약약관관대대출출””이이라라 합합니니

다다))을을 받받을을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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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 계계약약자자는는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한한 약약관관대대출출금금과과 약약관관대대출출이이자자를를 언언제제든든지지 상상환환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상상환환하하지지 아아니니한한
때때에에는는 보보험험금금,,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 등등의의 지지급급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한한 날날에에 제제지지급급금금과과 상상계계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제제1144조조((보보험험료료의의 납납입입연연체체시시 납납입입최최고고와와 계계약약의의 해해지지))에에 따따라라 계계약약이이 해해지지되되고고 약약관관대대출출원원리리
금금이이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을을 초초과과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초초과과된된 날날에에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과과 상상계계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④④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하하여여 대대출출이이 이이루루어어졌졌을을 경경우우 약약관관대대출출금금액액은은 대대출출일일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각각각각의의 펀펀드드 적적립립금금 비비율율
에에 따따라라 특특별별계계정정에에서서 일일반반계계정정으으로로 이이체체한한 후후 약약관관대대출출이이율율 -- 11..55%%로로 부부리리 적적립립합합니니다다.. 단단,, 계계약약자자
에에 의의한한 약약관관대대출출원원리리금금의의 일일부부 또또는는 전전부부에에 대대하하여여 상상환환이이 있있는는 경경우우 상상환환을을 한한 날날 일일반반계계정정에에서서 특특
별별계계정정으으로로 이이체체하하며며,, 약약관관대대출출적적립립금금에에서서 제제외외됩됩니니다다.. 상상환환금금액액의의 펀펀드드별별 분분배배금금액액은은 상상환환일일의의 펀펀드드
별별 분분배배금금액액비비율율을을 따따릅릅니니다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약관의 해석】
①① 회회사사는는 신신의의성성실실의의 원원칙칙에에 따따라라 공공정정하하게게 약약관관을을 해해석석하하여여야야 하하며며 계계약약자자에에 따따라라 다다르르게게 해해석석하하지지 아아니니합합니니

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약약관관의의 뜻뜻이이 명명백백하하지지 아아니니한한 경경우우에에는는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유유리리하하게게 해해석석합합니니다다..

제4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①① 회회사사는는 계계약약일일로로부부터터 반반기기별별로로 보보험험계계약약의의 변변동동내내용용을을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서서면면으으로로 알알려려줍줍니니다다..

②② 제제11항항의의 경경우우 금금융융감감독독원원장장의의 요요구구가가 있있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다다른른 추추가가적적인인 사사항항을을 포포함함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제49조【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50조【회사의 손해 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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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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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자적립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 1.「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1형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최저보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형의 경우 80세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합니다.
3형의 경우 종신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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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해약환급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예정이율+1%

약관대출이율

약관대출이율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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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의 탑승자 V50∼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의 탑승자 V60∼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V80∼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V99
13. 추락 W00∼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W64
16. 불의의 물에 빠짐 W65∼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W99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X39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인자에 불의의 노출 X58∼X59
25. 가해 X85∼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Y60∼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Y83∼Y84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3)
- “기타고체및액체물질, 가스및증기에의한불의의중독”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분류가가능한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물에 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법적 처형(Y35.5)”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 체
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
해진단 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
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
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 44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급

신체장해등급



4. “수시 간호”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ㅁ, ㅂ, ㅍ),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 고 그 회
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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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
절·팔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
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
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
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 것
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

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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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

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이상 또는 직경 5cm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
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
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
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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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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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전환특약Ⅱ 약관

무배당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단, 전환시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하며,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제 44 조조【【보보험험료료의의 납납입입 및및 회회사사의의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제 55 조조【【보보험험금금의의 종종류류 및및 지지급급사사유유】】
제제 66 조조【【공공시시이이율율의의 적적용용 및및 공공시시】】
제제 77 조조【【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
제 8 조【소멸시효】

52

52

53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9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제1100조조【【보보험험금금 등등의의 지지급급】】

제5관 기타사항

제11조【종전보험 약관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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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타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타보험은“종전보험”,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종전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이하“지급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의 신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드립
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③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개인연금형 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종전보험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책임개시와 동시에 주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 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연금형 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

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이하“주피보
험자" 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연금형 계약의 경우는 종전보험의 수익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는 종전보험의 수익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
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계약자 임의 해지】
계약자는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에 한하여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4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① 이이 특특약약의의 보보험험료료는는 종종전전보보험험의의 지지급급금금의의 전전부부 또또는는 일일부부를를 일일시시에에 납납입입하하는는 것것으으로로 하하며며,, 회회사사는는 보보험험

료료를를 납납입입한한 날날로로부부터터 책책임임을을 집집니니다다.. ((이이하하 보보험험료료를를 받받은은 날날을을““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이이라라 하하며며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을을
이이 특특약약의의 계계약약일일로로 합합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을을 연연금금지지급급개개시시일일로로 하하며며 상상속속연연금금형형의의 경경우우는는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부부터터 11년년 경경과과 후후 계계약약해해
당당일일부부터터 연연금금을을 지지급급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이이 경경우우 특특약약의의 책책임임개개시시일일부부터터 종종전전보보험험((부부가가된된 특특약약을을 포포함함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이이하하 같같습습니니다다))은은 더더 이이상상 효효력력을을 가가지지지지 않않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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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회사사는는 피피보보험험자자가가 매매년년 보보험험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에에 살살아아있있을을 때때((확확정정연연금금형형의의 경경우우 매매년년 보보험험계계약약해해당당일일에에)) ““연연금금
지지급급기기준준표표””((별별표표 11 참참조조))에에 따따라라 수수익익자자에에게게 약약정정한한 연연금금을을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① 이이 보보험험의의 연연금금계계약약에에 대대한한 부부리리이이율율은은 매매월월 11일일 회회사사가가 정정한한 공공시시이이율율((이이하하““공공시시이이율율””이이라라 합합니니다다))로로 합합니니
다다..

②② 제제11항항의의 공공시시이이율율은은 운운용용자자산산수수익익률률에에서서 투투자자지지출출률률을을 차차감감한한 회회사사의의 운운용용자자산산이이익익률률과과 시시장장금금
리리 등등을을 고고려려하하여여 이이 보보험험의의 사사업업방방법법서서가가 정정하하는는 바바에에 따따라라 결결정정합합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제제11항항 내내지지 제제22항항에에서서 정정한한 공공시시이이율율을을 매매월월 회회사사의의 인인터터넷넷 홈홈페페이이지지 등등을을 통통해해 공공시시합합니니다다..

제7조【해약환급금】
①① 이이 약약관관에에 의의해해 특특약약이이 해해지지된된 경경우우에에 지지급급하하는는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은은 보보험험료료 및및 책책임임준준비비금금 산산출출방방법법서서에에 따따

라라 계계산산합합니니다다..

②②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 계계산산시시 적적용용되되는는 공공시시이이율율은은 제제66조조((공공시시이이율율의의 적적용용 및및 공공시시))에에서서 정정한한 이이율율로로 합합니니다다..
이이 때때 적적용용되되는는 이이율율은은「「공공시시이이율율」」로로 하하고고,, 공공시시이이율율이이 변변경경될될 경경우우에에는는 변변경경된된 날날로로부부터터 변변경경된된 공공시시
이이율율을을 적적용용하하며며,, 최최저저보보증증이이율율은은 연연복복리리 33..00%%로로 합합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는는 경경과과기기간간별별 해해약약환환급급금금에에 관관한한 표표를를 계계약약자자에에게게 제제공공하하여여 드드립립니니다다..

제8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① 회회사사는는 제제99조조((보보험험금금 등등 청청구구시시 구구비비서서류류))에에서서 정정한한 서서류류를를 접접수수한한 때때에에는는 접접수수증증을을 교교부부하하고고,, 그그 서서

류류를를 접접수수한한 날날로로부부터터 33일일 이이내내에에 보보험험금금을을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다다만만,, 지지급급사사유유의의 조조사사나나 확확인인이이 필필요요한한 때때에에
는는 접접수수 후후 1100일일 이이내내에에 지지급급합합니니다다..

②② 회회사사는는 제제55조조((보보험험금금의의 종종류류 및및 지지급급사사유유))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보보험험금금의의 지지급급시시기기가가 도도래래할할 때때에에는는 도도래래일일 77일일 이이
전전에에 그그 사사유유와와 회회사사가가 지지급급하하여여야야 할할 금금액액을을 계계약약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에에게게 알알려려드드리리며며,, 제제11항항에에 의의하하여여 보보
험험금금 등등을을 지지급급함함에에 있있어어 보보험험금금지지급급일일까까지지의의 기기간간에에 대대한한 이이자자 계계산산은은““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시시의의 부부리리이이율율 계계
산산””((별별표표 22 참참조조))과과 같같습습니니다다..

③③ 회회사사가가 보보험험금금 지지급급사사유유의의 조조사사 및및 확확인인을을 위위하하여여 제제11항항의의 지지급급기기일일 이이내내에에 보보험험금금을을 지지급급하하지지 못못할할 것것으으로로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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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되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그그 구구체체적적인인 사사유유,, 지지급급예예정정일일에에 대대하하여여 피피보보험험자자 또또는는 수수익익자자에에게게 서서면면으으로로 통통지지하하여여 드드립립
니니다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11조【종전보험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보험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약관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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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연금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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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형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종
신
연
금
형

부
부
연
금
형

주
피
보
험
자

종
피
보
험
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중주피보험자가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주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종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
10 년이후부터매년보험계약해당일에살
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책임준비금을기준으로
계산한금액지급(10년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10%체증)

11차년도이후매년주피보험자의10차년도
연금액의50%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10년보증)

- 정액형
- 체증형(5%, 10%체증)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해당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공시이율」
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
급)

(주) 1.「책임준비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발생한 종전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기타 급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입한 이 특약의 일시납 순보험료를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보증부 체증형으로, 보증기간의 10년간 생존연금액은 전년도 생존연금액에 체증률
(5%, 10%)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 생존연금액은 10차년도 생존연금액으로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 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
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개시 후 10회, 15회, 20회 또는 80세 계약해당일 전일이전까지의 생존연금 확
정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10회, 15회, 20회 또는 80세 계약해당일 전일이전까지의 생존연금
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과 제5호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사망시는 각각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지급기간 중 잔여
기간 동안의 생존연금액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 안의 연금연액을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은 그 당시의“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8. 상속연금형의경우이특약의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후계약해당일부터생존연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드립니다.

10.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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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연금
(약관 제5조)

해약환급금
(약관 제7조 제1항)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날)까지의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
아니하게된날)까지의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1%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공시이율+1%

약관대출이율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약관 제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부리
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보험안내서





※이 안내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
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그동안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은 귀하의 장래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진정으로 귀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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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여건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생명보험상품을 구입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미 가입하신 분에게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장과 혜택, 계약유지과정상 유의하여야 할 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회사의 인터넷사이트(http://www.allianzhana.com)를 통해 보험일반 및 보험상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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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종류>

보장성보험
재해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연금보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보험사고시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등 다양한
보장도 받게 됩니다.

생사혼합보험
단기간 내에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고수익은 물론, 위험보장도 받게 됩니다.

교육보험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상실등에 대비하여 장래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위험보장도
받게 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생명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제적 준비 수단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생명보험은 타 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구입 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
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3.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
을 때 효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관련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
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
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생명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하나생명고객센터(T : 080-3488-7000)를 통하거나
모집 종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하나생명의 인터넷사이트의 공시자료실을 이
용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귀하가 보험을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생명보험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
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인지, 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가족들에게 소요될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귀하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귀하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비, 가족생계비, 교육비, 결혼자금 등 인생에서 필요
한 필수자금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
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회사별로 예정기초율을 확
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배당상품은 계약자에
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
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후 각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상호 비교
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는“상품비교·공시”를 통해 동일한 상품군 간의 보장내역 등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
습니다.

첫째는, 보험료와 급부금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내 일정한지 또는 체증하는지, 보험금이
지급 기간내 연동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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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초율의 종류>

예정위험율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예정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예정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말합니다.



- 62 -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 기간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환급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 보장되는 급부금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당사로 내방하시면 보험료산출기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분석표를 통한 보험가격의 비교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귀하께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상품요약서”상 보험료분
석표를 참조함으로써, 귀하의 보험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가. 보험료는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의 3가지 산출기초율에 의해 산출되며 산출기초율의 설명은 앞페
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정위험율과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집니다.

나. 귀하께서 납입하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이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부가보험
료는 보통 사업비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는 이러한 산출기초율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보장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방법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많을수록, 피보험자의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보험가입금액과 피보험자의 연령이 동일한 경우, 월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납입기간
이 짧을수록 월납보험료가 많아집니다.

▷상품요약서상 보험료분석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가. 보험료분석표상 예시는 개인형과 월납을 원칙으로 하여 주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은 회사가
표준적으로 정한 후 대표연령별(20세, 30세, 40세, 50세, 60세)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입조건과 정
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나. 보험료분석표는 상품을 구성하는 각 보장담보별로 구분하여 담보별 보험료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예시하고 있
습니다.

다. 주보험과 특약,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장담보의 영업보험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영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예시되지는 않습니다.

라. 금리연동형상품인 경우에는 부가보험료를 저축부분에 통합하여 예시하고 있으므로 만기시 환급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품요약서상 보험료분석표를 통하여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 동일상품 내에 상품종류가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귀하가 가입하신 상품종류의 보험료분석표를 확인하
셔야 하며 성별구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귀하가 가입하신 조건과 회사에서 보험료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해 예시한 조건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각 조건
들을 비교하여 귀하의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분석표에서 가입하지 않은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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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주보험 가입금액이 회사가 예시한 조건상 주보험 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료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예시조건 상 가입금액의 2배인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보험료도 2배정도 많아지는 것
으로 판단 하십시요.

－보험연령은 귀하가 태어난 날로부터 가입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1년 이하의 산출일수가 6개월 이상
인 경우 연령이 한 살 높아집니다. 보험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보험연령이 45세라고 가정
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40세와 50세의 보험료분석표의 중간정도의 보험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다 장기간 보장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더 많
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월납보험료는 많아집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
문입니다.

다. 일시납, 연납, 분기납 등의 방법인 경우 보험료분석표를 통한 비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 상
담실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라. 금리연동형의 경우 저축부분이 보통 만기시 환급되는 것으로 보셔도 되며, 다만 보험료분석표상 저축부분에 대
한 보험료에는 사업비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 특약이 많은 경우 특약에 대한 영업보험료 합계액이 총 영업보험료 대비 10%이하인 것은 통합하여 예시
하므로 귀하가 가입하신 특약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로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
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
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중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
력, 신체장애 여부, 직업 및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일반적 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득,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 회사
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
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
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
기간의 보험료 중 상당부분은 보험회사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하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
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
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계약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기본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모집종사자는 계약체결시 귀하에게 개별약관(상품요약서), 청약서부본을 전달하는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지, 약관상 중요
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종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
리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장내용이 상이하거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귀하는 보험기간 중 일시적 경제여건 애로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의 이용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한 경우 우리 회사에 납입최고기간이 경
과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약관대출금액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자동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
효하게 지속됩니다. 자동 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대출납입을 원하는 경우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필요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우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약관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약관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자도 저렴한 장점이 있으
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귀하에게 유익한 재테크수단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한번 정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휼륭한 선
택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익한 경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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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연간납입보험료중 100만원 한도내에서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소득세법제52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연간납입보험료중 100만원한도내에서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소득세법제52조)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를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를 72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보험차익 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만기 또는 중도인출 및 해약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단, 10년미만의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소득세법 제16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가입한경우에는 5년이상유지시 비과세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받은원금부분과투자수익
부분은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상속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이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를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은 예금보험제도등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
니다. 만약 파산등으로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현행 예금자보호
법상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기준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쳐서 5,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과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예외)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하나생명 소비자상담실(T :080-581-1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
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상담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가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가입후 해당상품에
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02-3709-7300(회사 대표전화)

080-3488-7000(고객센터)

귀하가 표준약관이나 기타 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의 생명보험협회 보험상담소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리내
용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시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타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66 -

<생명보험협회 전국 상담소 전화번호 안내>

•수수신신자자부부담담전전화화 :: 008800--003333--00112233((지지역역에에 무무관관))

•서울 : 02-2262-6565

•부산 : 051－645－9901            •대구 : 053－427－8051

•광주 : 062－350－0114            •대전 : 042－522－8640

•강릉 : 033－645－9673            •전주 : 063－285－4343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타및지원안내>

••소소비비자자보보호호센센타타 :: 국국번번없없이이 11333322((이이동동전전화화 :: 지지역역번번호호--11333322))

•부산지원 : 051－606－1702~6         •대구지원 : 053－760－4042~5

•광주지원 : 062－606－1602~4  •대전지원 : 042－479－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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